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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

온라인기업(On-line Companies)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 연구

- 충청북도 제천시 세무과 -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은 1993년에 개발된 WWW(World Wide Web) 기술이 확산되면서 최

근 몇 년 사이 그 범위 및 영역이 매우 크게 확대되어 왔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IT(Information 

Technology) 강국으로써 인터넷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즉 온라인기업(On-line 

Companies)1)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지방세제도는 사회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여 

온라인기업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프라인(Off-line) 경제 활동의 축소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온라인 기업은 그 활동 영역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지방세 과세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과세대상의 설정 및 과세권의 확보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점

이 발생한다. 현재의 지방세 제도는 온라인상의 경제활동 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회 현상

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점차 과세행정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다. 

  또한 온라인기업과 오프라인기업과의 과세형평성문제, 지역적 영역의 파괴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간의 과세권문제 등은 앞으로 온라인기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그 분야도 넓어지는 추세이

어서 온라인기업에 대한 지방세 과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 온라인기업(On-line Companies) : 닷컴기업 (dot com companies) 기업이라고도 하며 인터넷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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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온라인기업에 대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 지방세과세 방안 및 과세권행사에 

관한 논의를 다루어 온라인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방세 과세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기업 중 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기업과의 과세형평성 및 현행 지

방세법상의 과세방법 그리고 지방소비세 도입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권 및 과세자

료 확보에 문제를 연구범위로 하며 연구의 방법은 온라인기업이 활성화된 시기가 불과 5~6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는 물론 국세 또한 온라인기업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연

구 및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구체적인 과세방안의 도출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온라인기업의 개념 

및 지방세납부현황 등을 살펴보고 온라인기업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개선방안, 지방소비세 도입

을 전제로 한 온라인기업에 대한 지방소비세 과세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Ⅱ. 온라인 기업의 개념 및 현황 

1. 온라인기업의 개념 및 종류

  1993년에 개발된 WWW(World Wide Web)기술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이 기업홍보 및 상품의 

광고, 상거래 등에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기술의 발달 및 응용을 기반으로 1990년대 후반을 지나 

인터넷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활용 분야가 상거래 뿐만 아니라 금융(증권, 은행, 보험), 

포털서비스, 게임, 콘텐츠산업, 인터넷광고, 전자경매(Auction), 음악, 출판사업 등으로 다양하

게 세분화 및 전문화를 이루며 발전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온라인기업이라 함은 이러한 인터넷을 바탕으로 전자자금결제(EFT : Electronic Fund 

Transfer)2)와 신용카드거래를 포함한 모든 전자적인 거래와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상 거래를 위한 기반구축업체, 전자적 접근 제공업체, 전자상거래 중간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간의 거래, 기업간의 거래와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도 포괄

적으로 포함되고, 협의의 개념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적인 대금지불 거래만을 전자상거래로 

국한시키고 있다.

2) 전자자금결제(Electronic Fund Transfer) : 은행권, 어음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을 응용해서 

전자 신호에 의한 지불 지시에 의하여 송금이나 결제 등의 자금 이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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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기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 IP(internet protocol)3)를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 접속자

에게 IP주소를 제공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접속료를 받는 인터넷접속사업자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야후, 다음, 라이코스, 네이버등 검색서비스, 종합정보제공 

및 전자메일등 커뮤니티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서비스사업자(portal service provider),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쇼핑몰사업자(shopping mall provider), 

인터넷으로 뱅킹, 증권, 보험등의 사업을 하는 전자금융사업자(electronic financial provider), 

문화, 동영상강의, 음악, 게임등 각종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제공사업자(Contents service 

provider)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기업간(B2B), 기업정부간

(B2G), 기업개인간(B2C) 거래를 모두 합치면 2006년말 현재 60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현재의 오프라인 거래를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영역과 범위는 더욱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 및 거래 현황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 및 IT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기 시작하여 2006년말 현재 사업체수가 4,463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인터넷쇼핑몰 베너일 정도로 인터넷쇼핑몰

은 온라인기업중 가장 급속히 오프라인시장을 잠식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수 년도별 추세>
                                                   (단위 : 개소)

년도별 사업체수
취급상품별 조직형태별

종합몰 전문몰 개인사업자 회사법인 기  타

2002 2,521 362 2,159 1,142 1,342 37

2003 3,268 394 2,874 1,737 1,478 53

2004 3,444 322 3,122 1,871 1,495 78

2005 3,915 317 3,589 2,260 1,547 108

2006 4,463 266 4,197 2,697 1,622 144

 자료 : 통계청발표자료(2007.1), 통계메타DB시스템 www.meta.nso.go.kr

3)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 인터넷 등 TCP/IP에 의한 컴퓨터통신에서 통신상대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32비트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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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터넷 쇼핑몰의 년간 거래금액도 2002년 60,299억원, 2003년 70,548억원, 2004년 

77,681억원이며 2005년에는 10조원을 넘어 106,756억원에 이르렀고 2006년에는 134,596억원

이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말 현재 2002년대비 5년동안 223%가 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거래액 년도별 추세>
(단위 : 억원)

년도별 거래액
취급상품별 조직형태별

종합몰 전문몰 개인사업자 회사법인 기  타

2002 60,299 43,891 16,408 1,316 57,931 1,053

2003 70,548 51,081 19,467 1,391 67,886 1,271

2004 77,681 56,207 21,474 1,434 74,787 1,460

2005 106,756 74,150 32,606 2,164 97,363 7,229

2006 134,596 95,707 38,889 2,703 124,563 7,330

 자 료 : 통계청발표자료(2007.1), 통계메타DB시스템 www.meta.nso.go.kr

[그림] 인터넷포털사이트 쇼핑몰광고 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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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라인기업의 과세에 관한 문제점

  정보통신기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기업들은 기존 오프라인기업들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체하여 갈 것이고 이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지방세제도로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기업

들에 대한 과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1. 온라인기업의 과세 현황 및 과세대상 확보의 문제

  온라인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금융, 교통, 인적자원, 사회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대도시에 사업

장을 두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사업장이나 인력을 

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방세 과세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동산의 취득 및 보유, 인력고용, 

사업장 등이 없기에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지역주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또 실질

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기업들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도 

현행 지방세법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내의 재화는 외부로 유출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재화의 유입이나 조세의 

확보가 어려워 질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GS홈쇼핑(GS이숍, GS-esteor)과 오프라인 최대 유

통업체인 롯데쇼핑(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의 기업현황과 2006년 재무정보 및 영업실

적, 국세 및 지방세 납부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GS홈쇼핑과 롯데쇼핑의 기업비교 현황>
2006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GS홈쇼핑 롯데쇼핑

자산총계 565,608 11,872,314

매 출 액 575,999 9,055,880

영업이익 70,196 749,372

경상이익 72,383 985,943

국세납부액 22,496 267,099

지방세납부액 2,928 38,256

 자 료 : 대항상공회의소, 기업통계정보 코잠비즈 www.korchambi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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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홈쇼핑의 재무재표

 롯데쇼핑의 재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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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홈쇼핑과 롯데쇼핑의 영업장 비교

■ GS홈쇼핑

  ⇒ GS쇼핑의 영업장 현황(3개소)

       본    사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고객센터 : 서울시 중구 중림동 

       물류센터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 롯데쇼핑

  ⇒ GS쇼핑의 영업장 현황(약120개소)

       본    사 : 서울시 중구 소공동

       영 업 장 : 전국 각 지방에 백화점 22개, 대형할인점 42개, 대형슈퍼 48개, 주요도시에 물류센타운영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GS홈쇼핑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자치단체가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중구, 경기도 이천시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전국 각 지방에 있는 

120여개의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제천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제천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GS홈쇼핑의 물품도 구매하고 제천

시에 위치한 롯데쇼핑(청전점, 장락점)의 물품을 구매하지만 롯데쇼핑은 제천시에 2005년 

233,979천원, 2006년 157,489천원을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고 GS홈쇼핑은 지방세를 전혀 납부

하고 있지 않다. 

<GS쇼핑과 롯데쇼핑의 지방세납부 자치단체 현황 추정>

세목 과세대상 GS쇼핑 롯데쇼핑

취 득 세 과세객체의 취득행위

서울시영등포구청

서울시중구청

경기도이천시

본사소재지인

서울시중구청외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

쇼핑등 120여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

등 록 세 등기등록행위

면 허 세 신고, 인가, 허가등의행위

주 민 세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법에의하여 납부한 법인세.소득세

재 산 세 과세객체의 보유

자동차세 자동차의 보유

사업소세
일정면적이상의 사업소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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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온라인기업들의 영역확대를 통한 오프라인기업들이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

서 그나마 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상인들의 경영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지방기업들

의 수가 줄어들어 세수의 감소를 불러 올 것이다.

2. 온라인기업에 대한 과세행정상의 문제

  온라인 기업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의 귀속에 관하여 지방자치단

체간의 다툼이 예상될 것이다. 과세권의 귀속이 공급지나 소비지냐에 따라 과세하는 자치단체

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과세방법 등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Ⅳ. 온라인기업에 대한 과세방안

1. 현행지방세법상 온라인기업에 대한 과세방안

  온라인기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대도시나 사회기반

시설이 확충된 곳에 영업장을 두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지방이나 중소자치단체에서는 

과세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방세의 과세대상은 해당자치단체 내에서 물건의 취득, 등록 및 보유, 허가, 고용등의 행위

가 이루어져야 자치단체에서 과세대상의 확보 및 과세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온라인기업은 이

러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온라인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활

동을 하고 주민들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온라인기업에 대

한 과세는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 현재 지방세법상 안분방법을 개선하면 과세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75조 3항 및 제177조2의 1항에 의하여 사업장이 

있는 해당자치단체에 다음 방법에 의해 안분하여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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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시 ․ 군 납세부액 ＝ 법인세총액 × ( 
당해 시 ․ 군내 종업원수

법인의 총 종업원수

+
당해 시 ․ 군내 건축물연면적

) ÷ 2 × 당해 시 ․ 군의 세율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롯데쇼핑의 경우 2006년 법인세할주민세 납부액 13,243백만원을 120여개 사업장이 존재하

는 50개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부하였으나, GS홈쇼핑의 경우 3개 자치단체에만 안분 납부 하

였다.

  그러나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이 영업을 통하여 얻은 영업이익에 대하여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의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납부하는 것인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인 GS홈쇼핑은 인터

넷을 통하여 전국의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사업장이 

존재하는 자치단체에만 안분 납부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기업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에 자치단체별 매출액의 비율이나 또는 자치

단체별 인구수의 개념을 추가 도입하여 안분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온라인기업에 대한 신규 세원 발굴이 아닌 기존의 세원을 자치단체별 분할

하여 과세하는 방안임으로 온라인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과세방안이라 할 수 없다. 

  법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기업이 생겨나고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으나 지방세법은 그에 따라가지를 못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의 발전적 개정 및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지방소비세제 도입을 전제로 한 과세방안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의 확보 차원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 되어

왔으며 중앙정부도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창출된 소비세원이 국세로만 귀속되

는 현행 세원분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동산 과세위주의 지방세 세수구조를 소비과세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세제의 바탕은 그 근간을 부가가치세법에 두고 있다. 물론 지방세의 경우 담배소비세나 

주행세도 소비세제로 볼 수 있지만 그 범위와 과세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온라인기업에 대한 소비세제 도입을 전제로 온라인 기업의 지방소비세 과세방안에 대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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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세권 귀속에 대한 문제 및 해결방안

  우선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 전 과세권의 귀속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과세권

을 어디에 귀속할 것인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거래4)의 경우는 그 특성상 공급장소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공급지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부가가치대상을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으로 정의5)하고 공급장소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

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6),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수요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납세하게 되어있다. 즉 공급자의 사업장

이 과세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온라인기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가는 과세권의 귀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다. 대부분 인터넷쇼핑몰의 전자상거래형태는 서버 & 클라이언트 (Server & Client)7)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온라인기업의 사업장 서버(Server)에 공급되는 재화의 정보, 가격, 판매방식 등의 정보를 저

장하여 놓고, 소비자들이 개인 PC 즉 클라이언트(Client)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속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즉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장을 온라인기업의 서버(Server)로 보게 되면 과세권은 온라인

기업의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개인의 

PC 클라이언트(Client)를 사업장으로 보게 되면 소비자가 거주하는 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확보

하게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임으로 어느 지역의 세무서에 납부하더라도 국가로 귀속되어 아무런 문제

가 없으나 지방소비세의 경우 온라인기업은 공급지 중심의 과세가 될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세원을 온라인기업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자치단체에 빼앗기는 경우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중소 자치단체의 

재원을 대도시 자치단체가 가져감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기업에 대한 지방소비세는 소비지과세 원칙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전통적거인거래 : 온라인거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6)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7) 서버 & 클라이언트 (Server & Client) : 인터넷에서 정보 요청을 받아들이고 처리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쪽의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서버’라고 하고 반대로 정보를 요청하는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clien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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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제품의 거래

에 대한 소비세는 소비지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는 데 합의8) 하였다. 합의 내용은 “B2B거래(기

업간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측기업의 사업거점, B2C(기업과개인의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통상적인 거주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이 합의는 국제적 합의이지만 이 합의가 우리나라 지

방소비세의 과세권 결정에도 도입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기업의 과세방

안에 대한 연구9)등에도 소비지, 즉 클라언트(Client)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

적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거주지 중심의 지방소비세 과세가 되어야만 온라인기업의 경우 해당자치단

체의 주민이 소비하는 소비세의 과세권을 해당자치단체에서 행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과세자료의 확보

  온라인기업에 대한 지방소비세를 소비지 과세로 정할 경우 과세자료, 소비지의 확보가 또 하

나의 관건으로 B2C(기업과개인의거래)의 경우 소비지의 확인 즉 구매자 거주지의 확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소비지를 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납세자의 편익보호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으며, 온라인기업에 소비

자의 거주지를 확인 요구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하여 영업활동에 새로운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도입이 힘들다.

  따라서 소비자 신용카드정보이용,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이용, 전자인증(digital 

certificate)10) 제도 및 배송지 정보이용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그중 전자인증 

제도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논의11)가 지속되어 지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배송지 정보 이용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자인증서(digital certificate)란 본인임을 확인하는 일종의 “사이버 인감증명서”의 개념으

로 전자상거래시 이용되는 전자인증 제도로는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

는 인터넷안전결제(ISP : Internet service payment)를 거론할 수 있다.

  인터넷안전결제(ISP)란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

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터넷안전결제(ISP) 비밀번호만으

8) 오타와회의 :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 재정위원회가 준비한 ‘Electronic commerce :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라는 문서에 포함된 제품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지과세원칙을 승인

9) 곽광규(2000),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방안에 관한연구”
10) 전자인증(digital certificate) : 전자 인증서(공인인증서)란 웹상에서 상거래를 수행할 때 사용자 자격을 확인하는 일종의 

자격확인증을 말한다. 전자 인증서에는 사용자인식 정보로 사용자나 기관의 이름 ․ 주소 등의 정보와 사용자 공용키 ․ 인증

의 유효기관 ․ 인증 일련번호 ․ 디지털 서명과 인증발행기관의 인식정보 등을 담고 있다.

11) 정희영(1998),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과세시스템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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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래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터넷 전용 지불수단

으로, 인증서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한 공개키기반(PKI) 암호화 방식(공개키 1024bit, SEED 

128bit 암호화)으로 개인의 신용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안전결제(ISP)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

매하는 구매자의 정보 및 소비지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과세자료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전자인증제도 및 인터넷안전결제(ISP)의 본래 기능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유출이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

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인증제도를 과세자료의 확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상 제품의 주문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제

품의 전달이 주문자의 요청에 따른 우편, 택배등의 배송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 따라 배송정보

를 이용한 소비지 결정방식이 보완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Ⅵ. 결 론

  온라인기업은 지방세행정측면에서 많은 인식의 전환 및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기업

은 그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 즉 기존의 지방세체계에 문제

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그 영업활동이 자치단체의 영역의 범위

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방세 과세대상 및 과세권의 정립은 경제활동의 지역과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정의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경제활동 지역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온라인 기업에 대한 과세는 지방세제도와 지방세법상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온라인 기업이 몇 년 동안 급속하

게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는 여태까지 발전 속도 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그 발전영역도 인터넷

서비스접속사업, 쇼핑몰사업, 금융거래사업, 문화 예술, 게임등, 콘텐츠사업, 교육분야등 더욱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과세대상에만 안주하여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의 연구는 국세의 경

우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방세 과세방안의 연구는 전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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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가 온라인기업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근본적인 방안 및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온라인 기업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에 대한 발전

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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